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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고안은 유아욕조에 관한 것으로서 머리감기와 비누질, 헹굼을 욕조 하나로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개선된 욕조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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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세 서

청구범위

청구항 1 

본 고안에 있어서 욕조 몸체 부에 등받이부를 걸 수 있도록 구멍을 구비하는 것.

청구항 2 

등받이부를 욕조의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다리받침을 구비하는 것.

청구항 3 

등받이부에서 욕조 몸체에 걸 수 있는 걸이를 구비하는 것.

발명의 설명

기 술 분 야

본 고안은 유아욕조에 관한 것으로 머리감기와 목욕, 헹굼을 욕조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욕조에 관한 것이다.  [0001]

배 경 기 술

신생아는 근골격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를 목욕할 때에는 주위가 필요하다. 특히 유아가 첫아[0002]

이일 경우는 산모가 유아를 목욕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여 더욱 그러했다. 기존의 유아의 목욕하는 것을 살

펴보면 머리감기를 먼저 하고 비누질 그리고 헹구는데 1개의 욕조에서 비누질을 하고 그 물로 헹굴 수가 없어서

다른 욕조를 준비하여 그 욕조에 유아의 몸을 헹구었다. 이때 산모는 목욕이 익숙하지 못하고 유아는 근골격이

완전하지 못해서 유아를 자주 옮기는 것이 힘들었다.

발명의 내용

해결하려는 과제

   본 고안은 배경기술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1개의 욕조로 머리감기와 비누질이[0003]

가능하고 헹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기술적 과제를 두고 이를 해결하고자 함에 본 발명의 목적이 있다.

과제의 해결 수단

본 고안은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욕조 몸체에 등받이 걸이를 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[0005]

고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 부분에 걸이를 구비하여 등받이부 머리 쪽을 욕조 몸체에 걸고 등받이부에서

유아의 하체를 받쳐주는 것에 접었다 펼 수 있는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등받이를 목욕의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한

다. 유아를 비눗물을 헹굴 때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아를 헹굴 수가 있다.

그리고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었다.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머리를 감기때에는 양쪽[0006]

의 다리받침을 펼처서 사용하게 한다.

발명의 효과

  본 고안인 제안하는 수단에 따르면 하나의 욕조에서 머리감기와 비누질과 헹굼이 가능하여 유아나 유아의 보[0007]

호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.

도면의 간단한 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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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 1은 본 고안의 사시도[0009]

  도 2는 정면도

  도 3은 평면도

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

유아욕조는 유아를 위생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산모나 유아에게 있는 매우 중요한 유아용품이다. 기존의 유아[0010]

욕조를 살펴보면 머리감기와 비누질, 헹굼을 2개의 욕조에서 옮겨가면 하였는데 이는 유아의 근골격이 발달하는

과정에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겠으며 유아 목욕이 능숙하지 못한 유아의 관련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것

이 유아목욕시키기이다. 

본 고안은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응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.[0011]

산모가 유아의 신체에 비누질을 하고 헹굼을 할 때에 등받이부를 욕조몸체부 수면 위로 올라가게 하여 행굼물로[0012]

유아의 신체에 있는 비누를 씻겨내게 한다. 

이를 위해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 등받이 걸이를 구비한다. 그리고 욕조 몸체에 걸[0013]

이를 걸 수 있도록 작은 구멍을 구비한다. 또한,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하체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등받이 다리받

침을 구비한다. 

유아를 비누질할 때에는 등받이 걸이만 사용하여 유아를 15도를 기울게 하여 편하게 하고 헹굼을 할 때는 등받[0014]

이부 다리받침을 펼쳐서 등받이부가 욕조 몸체 수면위로 올라가게 한 다음에 행굼물로 비누을 씻겨냈다. 

이렇게 하면 유아의 목욕을 시킬 때 하나의 목조에서 비누질과 헹굼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유아에[0015]

게 편안함을 주고 산모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있다.

또한, 유아의 머리감기에 있어서 등받이부에서 유아의 머리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리받침을 구비하여 머리감[0016]

기를 할 때는 등받이부의 양쪽 다리받침을 펼쳐서 유아를 등받이부에 올려놓고 머리감기를 하면 된다.

이렇게 하면 유아의 관련자 혼자서도 머리감기와 목욕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유아를 안락하게 머리감기를 하게[0017]

하고 유아의 관련자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해 줄수 있다

부호의 설명

  욕조 몸체 : 10[0018]

   등받이부 : 20     등받이부 머리 : 21      등받이부 하체 :22

   다리받침 : 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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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

도면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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